
■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[별표 3] <개정 2025. 2. 20.>
과태료부과기준

1. 법 제51조 관련 (단위 : 만원)
처 분 대 상 관 계 법 조

법 정

상한액
부 과 기 준

1. 당비영수증 또는 정

치자금영수증의 발

행·교 부 를  해 태 하

는 행위

○법 제51조제1항

 ·제5조제1항

 ·제17조제1항

300 가. 발행·교부를 해태한 때 : 

50

나. 발행·교부기한을 경과하

는 매 1일마다 가산액 : 

10

2. 후원회의 사무소·

연락소 또는 국회의

원의 사무소에 둘 

수 있는 유급사무직

원의 수를 초과하여 

두는 행위

○법 제51조제1항

 ·제9조제2항·제3항

300 가.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

초과하여 둔 때 : 100

나. 시정명령기한을 경과하

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: 

10

3. 현행범인 또는 준

현행범인이 선거관

리위원회 위원·직원

의 정치자금범죄 조

사와 관련한 동행요

구에 응하지 아니하

는 행위

○법 제51조제1항

 ·제52조제5항

300 매회 : 300

4. 회계책임자 변경에 

따 른  인 계 ·인 수

를  지체하는 행위

○법 제51조제2항

  ·제35조제2항

200 가.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계·

인수를 하지 아니한 때 : 

각각 50

나. 이행명령 후 이행기한을 경

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: 

각각 20

5. 지출결의서나 구입 

·지급품의서에 의하

지 아니하고 정치자

금을 지출하는 행위

○법 제51조제2항

  ·제38조제2항

200 지출결의서나 구입·지급품

의서에 의하지 아니한 매 1

건마다 : 5

6. 신고·보고·신청을 

해태하는 행위

  가. 후원회의 등록·

변경등록 신청·신고

  나. 후원회의 존속

결의에 따른 변경등록

신청·해산 신고

  다. 후원회의 합병

○법 제51조제3항

·제7조제1항·제4항

·제19조제2항·제3항 

본문

·제20조제1항 후단

100 가. 신고·보고·신청을 해태

한 때 : 30

나. 신고·보고·신청기한을 

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

액 : 10



에 따른 변경등록신청

  라. 회계책임자의 

선임·겸임 신고

  마. 회계책임자의 

변경신고

  바. 정당 등의 회계

보고

·제34조제1항·제3항

·제35조제1항

·제40조제1항·제2항

7. 후원회의 등록신청 

또는 변경등록신청을 

허위로 하는 행위

○법 제51조제3항

  ·제7조

100 매회 : 100

8. 후원회의 회원이 

될 수 없는 자를 회

원으로 가입하게 하거

나 가입하는 행위

○법 제51조제3항

  ·제8조제1항

100 가.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

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

게 하거나 가입한 때 : 각

각 50

나. 시정명령 후 시정기한까

지 시정하지 아니한 때 : 

10

9. 정치자금영수증 사

용실태를 보고하지 

아니하거나 정치자

금영수증을 관할 선

거관리위원회에 반

납하지 아니하는 행

위

○법 제51조제3항

  ·제17조제10항

100 가. 보고·반납을 해태한 때 

: 50

나. 보고·반납기한을 경과하

는 매 1일마다 가산액 : 

10

10. 후원회·후원회지

정권자의 잔여재산 

또는 후보자의 반환

기탁금 및 보전비용

의 인계의무를 해태

하는 행위

○법 제51조제3항

  ·제21조제1항·제2항

  ·제58조제1항

100 가. 인계의무를 해태한 때 : 

50

나. 인계의무기한을 경과하는 

매 1일마다 가산액 : 10

11. 2 이상의 회계책

임자를 겸한 경우

○법 제51조제3항

  ·제34조제2항 본문

100 가.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

된 경우 : 50

나. 시정명령 후 시정기한까

지 시정하지 아닌한 때 : 

10

12. 보조금과 보조금 

외의 정치자금, 선

거비용과 선거비용 

외의 정치자금을 각

○법 제51조제3항

  ·제37조제1항 후단

100 100



각 별도의 계정을 

설정하여 구분·경리

하지 아니한 행위

13. 회계보고서에 예

산결산위원회가 확

인 ·검 사한 사실이 

명시된 공개자료 사

본, 의결서 사본 또

는 감사의견서와 인

계·인수서를 첨부하

지 아니한 행위

○법 제51조제3항

  ·제 40조 제 4항

100 가. 보완명령 후 보완기한까

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 : 50

나. 보완기한을 경과하는 매

1일마다 가산액 : 10

14. 정치자금범죄의 

조사를 위한 출석요

구에 정당한 사유 없

이 응하지 아니하는 

행위

○법 제51조제3항

  ·제52조제5항

100

가. 당사자는 매회 : 100

나. 그 밖의 관계자는 매회 : 50

2. 법 제49조 관련 (단위 : 만원)
처 분 대 상 관 계 법 조 법 정

상한액 부 과 기 준
1. 선거비용과 관련하

여 회계책임자의 선
임·변경·겸임신고를 
해태하는 행위

○법 제49조제3항
 ·제34조제1항·제3
항
 ·제35조제1항

200 신고기한을 경과하는 매1일마
다 : 20

2. 선거비용과 관련하
여 회계책임자의 선
임·겸임의 신고시에 
약정서를 제출하지 
아니하는 행위

○법 제49조제3항
 ·제34조제4항

200 가. 보완명령 후 보완기한까
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 : 
100

나. 보완기한을 경과하는 
매 1일마다 가산액 : 20

3. 선거비용과 관련하
여 회계책임자의 변
경시 인계·인수서를 
작성하지 아니하는 행
위

○법 제49조의제3항
 ·제35조제2항

200 가. 보완명령 후 보완기한까
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 : 
100

나. 보완기한을 경과하는 
매 1일마다 가산액 : 20

4. 회계책임자가 선거
비용관련 회계보고
를 하는 때에 정당
의 대표자 또는 공
직선거 후보자와 선
거사무장의 연대서
명·날인(선거연락소
의 경우에는 선거연

○법 제49조제3항
  ·제40조제5항

200 가. 보완명령 후 보완기한
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 
: 50

나. 보완기한을 경과하는 
매 1일마다 가산액 : 10



락소장의 서명·날
인)을 받지 아니하
는 행위


